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 제정 및 업무적용 알림 

 최근 중․대형 건설현장은 안전한 작업절차 및 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신기술‧신
공법 채택과 하도급 체제 중심의 운영 및 숙련 근로자 부족 등으로 인해 각 단위

작업 실행 단계에서 유해‧위험 요인에대한 근로자의 노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

니다.

 이에 우리공단은 건설업 유해․위험방지계획서가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

선정 및 공법 등이 결정되는 실행 단계에서 시행될 수 있고 현장 변화 상황에 상시 

부응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체계화된「유해‧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」를 제정 

하였으며 2017.1.1 부로 제출되는 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업무에 적용하고자 합니

다.  

<작성 지침서 주요 내용>

가.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작업공사 종류별 주요 작성대상 작업 중점으로 안전대책
수립을 요구하고(전 공정 위험요인에 대한 백화점식 계획서 작성 지양하고 핵심 위험
작업만 대책 수립), 주요 작성대상 작업별로 수립하여야 하는 세부 안전대책 내용 제시
(☞ 안전대책은 서술식·나열식 작성을 지양하고 작업 계획도 등에 도식화 하는 방법으
로 작성)

나. 최초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주요 작성대상 작업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첨부
하지 않고, 핵심 유해 위험요인 도출표 만을 간략하게 첨부

다. 안전보건관리계획 부문에 현장에서 시공과 연계된 위험성평가 P-D-C-A 실행이 가
능토록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축 시의 위험성평가 조직운영 계획 및 위험성평가 실
시규정 작성을 요구

라.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계획서 대상공사별 작업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
지는 유해·위험작업목록을 리스트화 하여 첨부 (☞ 기존에 전공정에 대하여 계획
수립 하던 부분을 최초 계획서에서는 ‘가’항의 핵심 위험작업에 대해서만 대책 수립하
고 그 외부분은 예상위험작업목록만 누락없이 리스트화하여 제출하며 향후 공단의 현
장 확인시 현장에서 계획 단계의 위험작업 목록을 위험성평가를 통한 상시 유해·위
험방지 활동으로 주요 위험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적정 여부를 판정)

 따라서 향후 계획서 대상공사를 착공할 경우에는 동 작성 지침서에 따른 안전대책 

수립 요구 내용과 위험성평가 실행을 통한 유해‧위험방지 활동계획 수립 요구 내용 

등을 참고하여 각 건설현장 여건에 부응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붙임:「건설업 유해․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」(별첨)


